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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

1. 품

2. 형

3. 형식승인 번호

4. 조 건

형

성 명 :

상 호 :

사업장주소 :

완24-'

인 서ㅅ

ㅇ
시
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B7조제1 항·제1 0항 및 제B8조제1 항 및 「소방

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품의 형

식을 승인합니다.

윤철 구

(주
) 서 한 에프 앤 씨

충청북도 충추시 산척 면 샛강영 길 59

2024 년 08 월 27 일

명 완강 기

식 치차식, 최대사용하중 1 500 N, 로프길이 (6  ̃45) m

고

翰翰 한국소방산업 기

5.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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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업 체명 : ㈜서한에프앤씨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
○ 접 수번호 및 집 수일 : 제2400349호 2024. 07. 01.

검사성 적 서의 용도 : 형 식승인용

검 사대상 종별(품명) : 완강기

□ 원 본 □ 재발급

2024. 07. 01.  ̃2024. 08. 27.

소 방 청 고 시 제 2023-30호 (2023.07.12.)

경 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30.0 ± 5.0)ㅇC, 습 도 : (77.0 ± 7.0)% R.H.

합 격
세부 형식시험 결과(2  ̃4쪽 참조)

위 성 적 서는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 니다 .

2024년 08월 Z? 일

한국소방산업 기 술원 원

비고 1.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 KS Q BO/IEC 17020 및 KOLAS 인정 과 관련이 없습니다.

2. 이 검 사성 적 서는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의 사전 서 면동의 없이 광고/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I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1.

2
 
3
 
4
 
5
 
6
 
7

8.

검 사기 간

검 사방법

검 사장소

검 사환경

○ 온 도

검 사결과

※ 첨부

실 무자

성 명 : 이 성 재

기 술책 임 자
확 인

抄

▼ ‖ 성 명 : 정 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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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시험 결과
업 체 명 ㈜ 서 한 에 프 앤 씨 형 식 승인 번흐 완 24-1

종 별 완 강 기 형 시
ㄱ
치차식, 최 대 사용하중 1
로프길이 (6  ̃45)

500 N,

n1

시 험 항 모 . 결 과
비 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 료
(개 )
검 사결과 판 정

제 3 조 일 반구조 형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5 적 합 합 격

제 4 :조
최 대 사용하중

최 대 사용자수

미
ㅊ
 드
ㅇ

최대사용하중 : 1 500 N 이상

최 대 사용자수 : 최 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

2 적 합 합 격

벨트 수 : 최대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

제 5 조 재 료
화학성 분 형 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시 편 시 험 생 략 합 격 *

기 계 적 강도 형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시 편 시 험 생 략 합 격 *

제 6조 강 

도 형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9
즈 적 합 합 격

제 7조 내 식 시 험

怒  D 9502(염  수분무시험 방법 (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회 (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
시험하는 경 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2 시 험 생 략 합 격 *

제 8 조 충격 강하시 험

속도조절기로부터 강하측 로프를 25 cm 인출하여
강하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당겨 올리고 : 벨트에

적 합 합 격

제 9 조 낙하 시 험

속도조절기를 1.5 In 높이로부터 낙하시키는 것을
5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야 하며, 완강기는 제η조제1호의 기준I
간이완강기는 제15조제3흐의 기준에 적 합할 것

적 합 합 격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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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시험 결과

업 체 명 ㈜ 서 한에 프 얜 씨 형 식 승인 번호 완 24-1

종 별 완강 기 형 시
ㄱ
치 차식, 최 대사용하중 1
로프길이 (6  ̃45)

500 N,
In

시 허
ㅁ 항 모 . 결 과

비 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 료

(개
)

검 사결과 판 정

제 10 조 표 시 형 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5 적 합 합 격

제 11 조 구  

조 형 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5 적 합 합 격

제 12조

강

하

속

 도

상 온

강하 속 
도

250 N, 750 N, 15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 
최대사용 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25 cm/s 이상
150 cm/s 미만일 것

하중

‘

N)
속 
도

‘

cln I' s)

합 격

25 0 54 52

750 1 09 1 06

1 500
O
ι 125

최 대

사용

자 수
750

109 106

최 대

사용

하 중

121 1 25

20회 연속
강하속 
도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 강하속도의 85 % 이상 115 % 이하일 것

1 적 합 합 격

내 구시 험

최 대사용하중에 상당한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로프의 최태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로프의 길이를 15 In로 나누어 얻어진
값에 10을 곱하여 얻어진 수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회 강하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회 반복
하는 시험을 한 후, 제1흐의 I、1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25 cⅢ /s 이상 150 cⅢ /s 미만이어야

하며I 기능 또는 구Ξ조●l1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1 적 합 합 격

제 13 조
저 ·고온

강하 시 험

항온조에서 (- 35 ± 2) cc, (80 ± 2) cC로 각각 8시간

방치한 후 꺼내어 상온 강하속도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25 cⅢ /s 이상 150 cⅢ /s 미만
이어야 하며I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
니할 것

2 적 합 합 격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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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시험 결과

업 체 명 ㈜서 한에 프앤 씨 형 식 승인 번호 완 24-1

종 별 완강  기 형 시
ㄱ 주!l뀌

"型

:興㎊lII체휴杆融#
500 N,

n1

시 허
ㅁ 항 .모 . 결 과

비 고
조 항 항 목 기 준 시 료

(개
)

검 사결과 판 정

제 13 조

의 2
침 수기 능시 험

완강기를 (20 ± η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하여 제υ조제1흐의 시험을 하는 경우
강하속도는 25 cm/s이상 150 cm/s 미만이어야 하며,
기능 또는 구즈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1 적 합 합 격

제 13조

의 3
내 후성 시 험

완강기의 본체(속도조절기 덮개 등) 재료로 합성수지
(고무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크세는 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500사이클 동안 노화시킨 후에
제υ조제1호 및 제6조제1호에 적 합할 것

1 해 당 없 음

제 13 조

의 4
표시 내구성 시 험

전처리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시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할 것

5
(멸  

’

:시 로)
적 합 합 격

제 14 조 구 

조 형 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5 해 당없 음

제 15 조 강 하 속 

도

250 NI 750 N, 1 5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각각 1회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16 cⅢ /s 이상 150 cⅢ/s 미만일 것

2 해 당없 음

※ 기타 : "*〃
 표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제2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 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형 식 시 험 을 생 략한 시 험 항목임.

''' 
그그  ''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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